
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제  안  설   명   서
(의안번호 제28호)

 의안번호 제28호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일부

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 본 개정 조례안은

○ 서울시내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한 상시 점검 등 안전단속 업무를

수행하는 안전어사대를 확대 운영하게 됨에 따라 안전단속 전반에

대한 전문분야별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충할

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,

 주요내용은

○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의 민간전문가 인력을 60명에서

200명으로 대폭 확충하여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를

해소하고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,

○ 자문단을 위원회로 오인할 수 있는 “위원” 등의 용어를 정비

하였습니다.

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

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